
▣ 정관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 개정
제1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다음의 

임원을 둔다.

  1. 이사 12인

  2. 감사 2인

  ② ~ ③ (생 략)

제1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다음의 

임원을 둔다.

  1. 이사 11인

  2. 감사 2인

 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91조 (부속기관 등)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

부속기관, 연구기관(이하“부속기관 등”이라 

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부속기관 등의 설·폐 

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
  ② 부속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

등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

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.

  ③ ~ ④ (생 략)

제91조 (부속기관 등)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

부속기관, 연구기관(이하“부속기관 등”이라 

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부속기관 등의 설·폐 

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
  ② 부속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

등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

일반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부속기관은 필요한 

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 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다만,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

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